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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상' 

 

지평은 지난 12 월 18 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국

토교통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국토일보 -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법무법인 지평(2015. 12. 18.) 

 

[관련 사진]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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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최세훈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영입 

 

(법무법인 지평 최세훈 변호사) 

 

지평은 지난 2 월 22 일 형사팀에 최세훈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영입하였습니다. 

 

최세훈 변호사는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을 거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서 정

부의 주요한 입법 과정을 심의, 지원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에서 특수 및 환경 분야 수사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이후 부산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

과장, 홍성지청장, 포항지청장, 고양지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 수

사로 대통령상을, 지적재산권 분야 수사로 검찰총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

송파트에서 형사분야, 특히 특별 수사, 환경, 지적재산권, 기업거래 분야 등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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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김진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진희 외국변호사) 

 

지평은 지난 2 월 15 일 국제중재팀에 김진희 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국제분쟁팀장으로 2016년 2월 지평에 합류한 소송 전문 외

국변호사입니다.  2005년 U.C. Berkeley Law School JD 과정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San Francisco 및 Orange County에 소재한 대형 국제 로펌에서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

았으며, 2009년 귀국한 후로는 LCD 세계 1위 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Global Litigation팀장으로 각종 

해외 소송 및 분쟁을 총괄 관리, 진행한 소송 전문가입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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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오규창 외국변호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법무법인 지평 오규창 외국변호사) 

 

지평은 지난 1 월 4 일 오규창 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오규창 외국변호사는 

지난 2 월 15 일부터 미얀마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규창 외국변호사는 2012년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부에서 라이

센싱, 외주개발, IP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지평 미얀마팀에 소속되어 해외자문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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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신재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신재형 변호사) 

 

지평은 지난 1 월 4 일 신재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신재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충정 소속변호사로 근

무하였으며,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건설ㆍ부동산, 형사 및 행정 소송, 기업 일반자문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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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소셜벤처기업 대상 법률교육 

 

지평은 2015년 10월부터 루트임팩트와 함께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Law-큰롤'이라는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6일에는 이태현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을 주제로, 1월 13일에

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이슈'를 주제로, 2월 3일에는 정원 변호사가 '분쟁사례, 예방'을 주

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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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2015 사랑의 연탄나눔' 참여 

 

지평 변호사와 직원 30여 명은 지난 12월 5일 '2015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

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평은 1가구에 200장씩 9가구 총 1,800장의 연탄을 전

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은 2005년부터 참여하여 11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 지평, '2015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2015. 12. 18.) 

 

[관련 사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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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소식▐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활동 

 

지평은 지난 12월 5일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

동을 하였습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빵을 경성교회, 능곡침례교회, 

산마루교회, 의정부하늘샘교회, 서기대외국인유학생, 연희동, 남가좌동, 홍은동 이웃들 등 나눔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지평은 매월 1회씩 '제빵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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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KB금융을 대리하여 라오스 진출 자문 

 

지평 증권금융팀과 라오스팀, 라오스 로펌 Lao Law & Consultancy Group이 협력하여 KB금융의 라오

스 진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조선비즈 - KB금융, 라오스 자동차 할부시장 진출(2016. 2. 4.)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3/2016020304289.html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7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0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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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지평은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를 

매입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 지역 부동산 실물거래 투자 성공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서울경제 - [단독] 국내 기관, 아마존 물류센터 산다(2016. 1. 4.) 

 

[담당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유정민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최정묵 외국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601/e20160104181417141880.htm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5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4&div=3&idx=19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9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15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5&id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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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LS니꼬동제련㈜ 및 Vertical Manufacturing LLC를 대리하여 ㈜화창  

매각 자문 

 

지평은 LS니꼬동제련㈜ 및 Vertical Manufacturing LLC를 대리하여 ㈜화창 매각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관련 기사] 

 

 머니투데이 - LS니꼬동제련, 풍전비철에 자회사 화창 매각(2016. 1. 19.)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노충욱 외국변호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818233611686&outlink=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8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1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3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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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 

 

지평은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대구시, 中 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2015. 12. 28.)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채광호 외국변호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20267&year=201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8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3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3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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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자문 

 

지평은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견(Legal opinion)을 제

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포스코건설, 필리핀 마신록 석탄화력발전 EPC계약 체결(2015. 12. 1.) 

 

[담당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노충욱 외국변호사 남유선 외국변호사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16718e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8&div=3&idx=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39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73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16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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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 상장 자문 

 

지평은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의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상장에 관한 자문

을 제공하였습니다.  PPAP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세 번째로 상장된 기업으로, 캄보디아 공기업

으로서는 지평이 자문한 캄보디아 제1호 상장기업인 PPWSA(프놈펜수도청)에 이어 두 번째 상장입

니다.   

 

[관련 기사] 
 

 파이낸셜뉴스 - 유안타증권 "자사 주관 캄보디아 프놈펜항만공사 현지 거래소 상장"(2015. 12. 10) 

 연합인포맥스 - 유안타證 주관 캄보디아 3 호 IPO 성공…프놈펜항만공사 상장(2015. 12. 10) 

 서울파이낸스 - 유안타證 주관 프놈펜항만공사 현지 거래소 상장(2015. 12. 10.) 

 헤럴드경제 - 유안타증권 주관 캄보디아 3호 프놈펜항만공사 IPO(기업공개)(2015. 12. 10.) 

 머니투데이 -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거래소 3 호 IPO 주관(2015. 12. 10.) 

 서울경제 - [증권가소식]유안타증권, 캄보디아 증시 3 호 IPO 성공적 마무리(2015. 12. 10.) 

 이데일리 - 유안타증권, 캄보디아 현지 거래소 3 호 IPO 성공적 상장(2015. 12. 10.) 

 연합뉴스 - 캄보디아 3번째 상장사 탄생…한국인이 뒷받침(2015. 12. 10.)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최정묵 외국변호사 CHEA Somala  

외국변호사  

  

http://www.fnnews.com/news/201512101322458492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154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1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000023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009414231816&outlink=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512/e20151210104259144270.htm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2351766609597208&DCD=A101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0/0200000000AKR20151210066000008.HTML?input=1195m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173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7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15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4&idx=31


 

 

1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주요 업무 사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ICT가 보유하고 있는 포뉴텍 지분 매각 자문 

 

지평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ICT가 보유하고 있는 포뉴텍 지분의 매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머니투데이 더벨 - 석원산업, 포뉴텍 550억원에 인수(2015. 12. 11.)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512080100014370000849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4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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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인 칸메드 흡수

합병 자문 

 

지평은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인 칸메드 흡수합병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레고켐-칸메드 합병 임시주총서 승인(2015. 11. 16.)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89942&year=201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8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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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 

 

지평은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에머슨퍼시픽, 1800억 투자 유치…중국 최대 민간투자사가 2대 주주로(2015. 11. 8.) 

 

[담당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정선열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경염동 외국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이상희 외국변호사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083997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8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7&div=3&idx=20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1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9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6&div=3&idx=187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19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3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3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4&idx=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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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단▐ 

 

[조세]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 지평 박용대 변호사) 

 

1.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과 관련된 대손금 쟁점 

 

외상매출금, 대여금, 받을 어음 등 채권자가 받을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이 대손금입니다.  법인이 경제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모든 

채권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 생깁니다.  법인세법

은 법령이 정한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

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대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고, 부가가치세

액을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들은 납부할 세액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자 이왕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세법은 납세자

의 임의적인 대손 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대손금으로 인정합

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때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상당 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상당 채권 금액을 출자전환하고, 출

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신주를 무상소각하도록 정해집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존재하였던 종전 채권액은 결국 회수

할 수 없는 결과로 확정됩니다.  즉, 채권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신의 의사

와 상관없이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고, 또 출자전환 되자마자 무상소각을 당함으로써 결

국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박용대&id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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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자 회사는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신의 채권액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미 신고ㆍ납부한 후라면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

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인용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채권자 회사가 공제한 대손세액만큼을 공제하

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결국 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출자전환되

고, 그 직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채권자 회사는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대손으

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고, 그 영향으로 채무자 회사는 해당 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이를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 소각 

↓ 

채권자 회사는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 

과세관청, 대손세액 인정하여 채권자 회사의 경정청구 인용 

↓ 

과세관청, 채권자 회사가 공제한 대손세액만큼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 

 

이 경우 과세관청이 처리한 ‘채권자 회사의 대손세액 공제 인정 및 그로 인한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

액 불공제’는 적법한 처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출자전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무상소각 하였으므로 종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액은 전액 회수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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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질은 마치 대손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자신

이 부담하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채 조정방법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것인지, 조세법령이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지는 현행 세법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대손금’에 따른 세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즉, 채권자 회사가 부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회사가 부담할 것인가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

10921 판결, 이하 ‘대상판결’).  

 

위 사안을 판단한 조세심판원은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금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상판결은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금’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5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회생

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된 것일 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ㆍ채무조정의 한 유형이다.  이는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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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주발행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

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그런데 

사안에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 채권액 중 일부 면제, 일부 현금변제를 예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

에 갈음한다고 회생계획안이 정하고 있으므로 면제 내지 현금변제를 하고 남은 나머지 회생담

보권 및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

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

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

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

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

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

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은 ① 회생계획안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이 있게 되면 출자전환하는 회생담보권 및 회

생채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의 동의 즉,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로써 이해

관계인들은 출자전환으로 해당 채무를 소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그 소멸

되는 채권액은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이고, ④ 이러한 채무 소멸은 문언대로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의미이지, 존재하는 채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

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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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채권자 회사의 처지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

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신청, 회생계획안 인가 등으로 인해 그 채권 중 상당부분이 출자

전환되고, 또 그렇게 교부받은 신주를 곧바로 무상소각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출자전환된 채권액만

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위와 같이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마치 ‘대손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출자전환하는 채권에 관하여 ‘대손

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멸되는 채권액은 법

인세법 등이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먼저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모든 채권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등이 정한 ‘대

손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소멸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령 문언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회생

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소멸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출자전환은 그 법리상 채권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채권액으로 출자

를 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것이고 그것으로써 기왕의 채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

전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

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으로 종전 채무는 소멸하는 효과가 발

생하고, 그에 대응하여 채권자는 신주를 교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권은 완전

히 소멸하는 것이지, 채권은 유지되면서 회수불능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출자전환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소멸되는 채무액의 범위

도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상 사안의 회생

계획안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소멸되는 채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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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당해 채권 전부인 것이지, 발행되는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

다. 

 

(4) 한편 현행법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소각’ 한 것을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를 ‘대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

다.  그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다는 실질은 ‘대손금’의 성질과 유사한 것

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회생절차라는 제도는 ‘재

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

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들의 상당 수는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인을 찾

게 되는데, 새 인수인은 종전의 채무가 모두 조정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

니다.  그런데 출자전환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면 채무자 회사를 인수

한 새 인수인은 종전 채권자들의 대손금 처리, 그로 인한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 경우

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인수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입법

론적으로도 채권자가 손해를 덜 보도록 채무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

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기왕의 채무 조정으로 기존의 채무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처리할 것인

지의 문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대상판결이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소각’ 하였다면, 그로 인해 기존 채

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가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고 한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4. 결 론 

 

본 사안처럼 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교부받은 신주를 무상소각하는 경우는 채

무자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조세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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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이나 다른 유사 사안의 상소 절차에서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현행 법령 규정과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출자전환을 마치고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종전에 존재하였던 채

권자의 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권이 존재하는데 회수불능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소각 되었다고 하여 그 대상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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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민사] 구분점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박영주 변호사 | 구정모 변호사 

 

1. 사실관계 

 

乙은 서울 중구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乙이 임차한 32

개 구분점포 중 5개 구분점포는 丙의 소유였는데, 乙은 丙으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년 12월 20일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 내용이 모

두 동일하였습니다.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 차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분점포의 계

약서상 면적이 달라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하였기 때문이고, 계약서상 면적이 동

일한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보증금 및 월 차임도 동일하였습니다. 

 

위 5개 구분점포에 포함된 특정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은 3,110만 원으로서 구 상가임대

차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

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준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은 1억 1,790만 원으로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丙의 채권자인 甲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박영주&idx=69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구정모&idx=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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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3. 판시사항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

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

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은, 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丙 소유의 5개 구분

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관계 역시 그 5개 구분

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로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

준금액을 초과하는지도 구분점포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비록 乙이 위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위 구분점포 각각을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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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이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구 상가임대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

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

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상가임대차법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인 데다, 특히 제14조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으므로, 乙과 같이 다

수의 구분점포를 일괄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해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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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부동산]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명의신탁하고, 선의의 

분양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 

 

정원 변호사 | 윤성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A는 피고의 처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

은 수분양자입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

양자 명의를 피고의 남동생(즉 A의 시동생)인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B에게 분양권을 매도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조합은 위 수

분양자 지위 변경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대표자인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대한민국)는 B를 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도하고, 이 사건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권매매계약은 B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일단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정원&idx=85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윤성후&idx=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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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이 B에게 귀속된 상태, 즉 수분양권이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1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

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A와 B 사이에 체결한 분양권매매계약이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아파트 

수분양권은 여전히 A의 소유여서 B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파트 수분양권

이 B의 책임재산이 아닌 만큼,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외관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

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1 이 조항은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03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서 문구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조항의 실질적인 의미와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일방당사자” 

→ “어느 한쪽 당사자”; “타방당사자” → “상대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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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일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이 B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

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

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

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

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4. 시사점 

 

이 사건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제3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A와 B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인 A, B가 그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되고 이 사건 조합은 

단지 수분양자 지위 이전을 동의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취지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관계가 

당초 위 규정이 예정한 법률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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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려야 할 정도로 다르지는 않다는 판단하에,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를 

유추 내지 확장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만 엄격히 한정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선의의 제3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부

동산실명법의 규정을 유추 내지 확장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파악하는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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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형사]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두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

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이홍재 변호사 | 김선국 변호사 

 

1. 사실관계 

 

검사는,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은 유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로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대하여 유죄

를 선고하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과 달리 원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① 

피고인의 범행수법, ②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 정도, ③ 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가

벼워 부당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 하였을 뿐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제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항소장에 기재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

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이후 변론이 종결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으며, 피고인 측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었을 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홍재&idx=16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김선국&id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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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

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3. 판시사항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

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제285조, 제286조 제1항, 제287조, 제370조,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3 제1항, 제2항, 제156조의4, 제156조의7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

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경우 설령 제1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

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

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검

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

으나, 항소이유 주장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4. 해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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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

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10412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

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1항),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

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

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7 제1항).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종종 검사가 법정에서 항소이유 전부를 구체적

으로 구두로 주장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형식적인 구두변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 

대상판례 사안에서도 검사가 항소장에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므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실질적인 구두변론 없이 형식적으로 항소이유를 개

괄적으로 원용하는 방식의 관행을 지적하고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

는 판결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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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지적재산권]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최승수 변호사 | 이해원, 허종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그룹은 2001년 2월경 창업주가 별세한 뒤 2001년 6월 30일 창업주의 세 아들들이 계열사를 분

리하여 각각 경영하는 형태의 계열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홀딩스’)는 A그룹 계열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OO도시

가스 주식회사가 2009년 10월 1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상호를 

‘A홀딩스(영문 상호 : A HOLDINGS CO., LTD.)’로 변경하여 변경 등기를 마쳤고, 2009년 10월 12일

에는 한국거래소에 상호변경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신청하여 ‘A홀딩스’로 변경 상장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지주(이하 ‘A지주’)는 A그룹 계열사인 A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상호를 ‘A지주(영문 상호 : A GROUP HOLDINGS CO., 

LTD.)’로 변경하여 변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A홀딩스는 2011년 1월 “A지주의 영문 상호(A GROUP HOLDINGS CO., LTD.)는 A홀딩스의 영문 상

호(A HOLDINGS CO., LTD.)와 매우 유사하고, 이는 A지주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어서 상법 제23조2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2011년 법원에 

                                       
2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최승수&idx=76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해원&idx=114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허종&id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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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26 사건). 

 

위 소송에서 A지주는 “A라는 표지는 A그룹 계열사 전체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A그룹의 신용이나 

명성을 상징하는 표지인데, A그룹 계열분리 이후 A홀딩스만이 A라는 표지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은 

A그룹 전체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3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

장하며, A홀딩스가 제기한 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상법 제23조의 ‘주체오인상호’ : 긍정 

 

상법 제23조의 ‘주체오인상호’로서 사용금지를 청구하려면 ‘부정한 목적’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의의 및 판단 기준에 관하여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

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

정한 의도를 말하고, 이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ㆍ규모ㆍ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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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두 번째 요건인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으로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

각하거나 또는 ②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

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

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① A홀딩스의 영문 상호와 A지주의 영문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

하여 유사하고, A홀딩스와 A지주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持株) 사업으로 동일하므로 A지주

는 A홀딩스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며, ② A지주는 A홀딩스의 상호와 유사하여 일

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23조에 따라 A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 부정 

 

대법원은 A홀딩스의 청구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라

는 A지주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같이 경제적ㆍ조직적으로 관계가 있

는 그룹집단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대기업의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

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해당 대기업의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대기업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기업 계열사들 사이

에서 대기업의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A그룹의 ‘A’라는 표지가 반드시 A지주나 A지주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만을 나타내거나, A지

주의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홀딩스 및 그 계열사가 ‘A’라는 표지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A지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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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의의 

 

대기업은 ‘OO그룹’, ‘△△그룹’ 등 계열사들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명칭(OO, △△)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호칭됩니다.  대기업이 상속이나 지배구조 개편 등의 사정으로 계열사가 분리되어 여러 

개의 그룹 집단으로 분리될 경우, 그 대표 명칭을 어떤 그룹 집단이 사용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

습니다.  특히 분리된 그룹 집단이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룹의 대표 명칭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이러한 사안에서 대기업을 대표하는 명칭을 어떤 그룹 집단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① 상법 제22조에 따라 먼저 

상호등기를 한 그룹 집단에게 우선권이 있고, ② 그룹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상호를 등기한 경

우 상법 제23조에 따라 상호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③ 단 어느 특정 계열사가 대기업의 대

표 명칭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일반인들에게 그 계열사가 대기업의 

대표 명칭을 승계한 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쉽게 말하여 OO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OO주식회사

가 OO이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계열사가 대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계열사

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이유로 대표 명칭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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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연금보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개별약정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배성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25. 피고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함.  이 사건 보험은 ‘원

고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동안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원고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

하는 내용’임.  원고는 보험료를 완납하고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함.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2항: 연금의 지급형태는 정액형, 체증형, 혼합형 중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른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위 각 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연금액은 복잡한 수학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즉 책임준비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책임준비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의 ‘보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배성진&idx=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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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이 사건 보험증권은 2개의 점선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접히

게 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연금액에 관한 위 

기재는 2단 부분에 있었음. 

 

한편, 피고회사의 전산정보(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동종 보험

상품의 보험증권에는 그 2단 부분에 이 사건 보험증권의 ‘보상구분’란 기재와 유사한 기재가 있으

며 그 3단 부분에 “해당 납입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기준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x 

125%: 현행 10.625%)의 변동 및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

지 않았음. 

 

2. 원고의 청구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연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관한 약관 내용을 피고로부터 설명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험증권 2단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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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연금액 계산에 관한 약관 조항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

인지, ②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확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

었다고 볼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증권의 3단 부분이 훼손된 점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해석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며 위 증권 일부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

지 등입니다. 

 

 나. 약관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판단 

 

  이 쟁점에 대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

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

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

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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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

험자와 사이에 그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

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

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이 1년 만

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액은 1

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19조 제2항 단서는 정

액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체증형이나 혼합형

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 외에 연금액의 변동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

하므로, 앞서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단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제19조 제1항도 1년 만기 정기예

금이율의 변동과 관련이 있지만, 이 조항은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액에 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인정하

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

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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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약정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

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

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

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사건 보험증권은 그 일부가 훼손된 채로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앞서 본 피고의 전산

정보(상품보장내역)의 기재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이 사건 보험

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증권 중 

훼손된 부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

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

국 이 사건 보험증권이 그 전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

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

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훼손되어 그 일부만이 제출된 이 사건 보험증

권에 3개월마다 1,821,380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정만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

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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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판결의 결론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일부가 훼손된 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해설 

 

우선 대상판결은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의 경우 보험자는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

될 수 없거나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보험자가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며,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히 밝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에 관해 설명의무가 이

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

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 자체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므로 만약 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

니다(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그동안 혼동되어 왔던 약관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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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의 성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위 사실을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자 측에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증권 2

단 부분에 지급 연금액이 확정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고 1년 만기 정

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가 해당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위 보험증권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약정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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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사관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 등 

 

이광선 변호사 | 구자형 변호사 

 

 

1.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

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

습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 6명은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

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1, 2심은, ①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② 금속노

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상판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광선&idx=1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구자형&id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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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뿐 아니라 ②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

결 능력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여 법

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도 산별노조 지부가 기업별 노조 지부

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

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춰 독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에는 5명의 대법관이 제시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므로, 산

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뿐이며,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은 기

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 한해 자체 결의로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설령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

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하여 활동하는 등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이

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5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

질을 갖추지 못하여 산별노조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전국OOOOO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가 2010년 8월 47개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

협약’)은 업체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매월 8만 원~15만 원의 보조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

습니다.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2년 3월 2일 이 사건 단체협약상 보조비

지급조항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사무보조비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

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

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

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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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해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태양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운영비 원조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운영

비 원조를 통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즉, 사용자의 원조행위는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견해(형식설)와 형식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운영비원조 등이 있더라도 노조

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실질설)가 대립하여 왔

습니다.  

 

행정청은 형식설의 입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왔으며, 하급심 재판례도 대체로 형식설의 입

장에서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수긍하여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식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가 정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에 비용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종래 일부 하급심 판결은 ‘노동

조합사무소의 제공’에 수도, 전기요금, 냉난방비와 같은 사무실 관련 비용도 포함된다고 해석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이

란 전기요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데 이어(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

109531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의 해석상으로도 비용지원

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과 운영비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유무형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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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이 사무실 시설, 비품을 넘어서는 비용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러한 

지원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의 결과라도 마찬가지는 점을 분명히 한 이

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지원행위를 재검토하여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할 필요

가 있습니다.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들은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입니다.  

한국지엠은 월 기본급의 700%와 전년도의 인사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해당 연도의 업

적연봉으로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인상분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각각 A 등급은 월 기본급의 100%, B 등급 75%, C 등급 50%, D 등급 25%, E 등급 0%로 정해

졌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연봉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서울고등

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과 부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09나6914 판결)을 선고하여 엇갈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이 업적연봉에 대하여 판단기

준을 정하였고 대상판결들은 그에 따라 통일된 판단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들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여 전년도 근무실

적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임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

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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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

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전

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해당 연도 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

정되어 그 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므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춘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업적연봉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엇갈린 2심 판

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업적연

봉이 정해진다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업적연봉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업적연봉이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전년도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

이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울 것입니다.  대상판결들도 이를 고려하여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

으나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년도 말이나 당해 연도 초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업적연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정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배

제하기는 어려워졌으며, 재직자성 기타 지급조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고 있

는 요건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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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가. 쟁점  

 

대상판결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

에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둘째,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둘째 쟁점

은 위 3.에서 다루고 있는 업적연봉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임금피크제 부분에 관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사건의 경위 및 대상판결의 요지 

 

한국OO교육원(이하 ‘교육원’)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교육원 지부는 2006년 10월 9일 

‘임금피크제 및 공모시행제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만 58세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0나117476 판결)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

크제는 보수의 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므로 교육원이 구 한국○○교육원법

(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절차나 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

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교육원

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ㆍ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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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교육원의 설립근거 법률인 한국OO교육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 운영자

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ㆍ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년연장 및 예산변경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이사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

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노사합의)은 교육원 및 

그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년연장에 관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

사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사안에서 개정 인사규정은 물론 정년연장을 규정한 단

체협약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

업인력공단법이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정,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회

의 결의를 거치지 못한 개정 인사규정 및 기존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은 한국산업인

력공단이나 그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산업인력공단 대법

원 판결은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 연장의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예산지출이 감소되는 대상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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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실상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단체협약의 상위에 놓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대법

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경우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

공기관 등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법률상ㆍ내부규정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7-1.pdf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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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도산]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이하 ‘공동운영 지침’)에 의

하여 2009년 2월 20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

자회사에 보증금액 19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채무자회사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금’)을 대출받음.  공

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

으로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부여하며, 지원기업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

한 채권은행 공동관리기업을 전환된 경우에도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자율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채무자회사는 2011년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년 7월 28일 같은 

법원 2011회합6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재

항고인은 2011년 7월 28일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99,416,38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됨.  재항

고인은 2011년 9월 15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함.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배성진&idx=13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강호&idx=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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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2012년 9월 1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함.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회사가 재항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액수는 52,209,697원이

고, 회생채권(이 사건 구상금채권 포함) 액수는 627,437,739원임.  이 사건 회생계획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E은행으로부터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을 양도받음)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음. 

 

재항고인은 2012년 9월 28일 재항고인이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

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안에 반

드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회생계획안에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은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항고법원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

고함. 

 

2. 쟁점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3. 판시사항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

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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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재항고인은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신규자금 지원을 하였고, 앞서 본 공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회사에 투입한 신규자금은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변제권

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전

문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에서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

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

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동운영 지침에 따른 합의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앞서 본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이질적인 이해관계

인 사이에 공정ㆍ형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공정ㆍ형평성'의 의

미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의 법리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

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

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하였습

니다. 

 

채무자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을 위반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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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고려할 의무가 없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

은 취지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

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1

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이 회생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29. 자 2014마1157 결정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precedent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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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사관계]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광선 변호사 | 임이지 변호사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고용보험

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한시

적) 도입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8조의2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

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제28조의3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광선&idx=1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임이지&idx=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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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

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

다(제35조제7호 신설, 제37조의2제1항).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무

형태 변경을 통하여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에게 그 고용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

었습니다. 

 

라.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 최초 1개월만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

는 기간을 최초 3개월로 연장됨으로써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제

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3412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  이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보

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손실보전거래 상품에 관한 사

항과 예탁된 우리사주의 대여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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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는 한편,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 근거 

마련되었습니다(제14조제2항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

을 통하여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대한 출연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

사의 생산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의 우리사주조합기

금 출연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조합원이 적립하여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사용한 우리사주 취득 기한이 연장(제17

조제2항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특정 연도에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그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취득기한이 짧아서 우리사주조합원은 주로 금융기

관으로부터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해 왔습니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우리사

주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은 그 약정한 기간 종료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적립을 통

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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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

업자로부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

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초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도록 그 손실보전

거래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 예탁된 우리사주 대여 중개ㆍ주선 금융회사 및 대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

다(제24조의5 및 제24조의6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수탁기관을 통하여 예탁한 우

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차거래의 중개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를 예탁 받은 수탁기관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를 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1-1.pdf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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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M&A]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회사법 특례 등 

 

정철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주요 내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

지게 됩니다. 

 

가.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특별법 

제4조).  과잉공급이란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뜻하고(특별법 제2조 제4호), 사업재편이란 합병, 분할, 신사업 진출 등 활동

을 의미하는데(특별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추후 제

정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별법 제9조 제1항).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

재편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잉공급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게 되는

데, 경영권의 승계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특별법 제9조 제6항). 

 

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정철&idx=8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강재영&id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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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

인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분할, 특별법 제15조).  

또한, 소규모 합병의 요건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

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

하지 아니할 것”으로 완화하고, 간이합병의 요건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

식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것”을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그 외 특별법은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위한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합병 등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사업재

편 추진을 위한 다수의 절차 관련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8조 내지 제20조). 

 

다. 기타 지원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게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27

조 및 제28조).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여부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특별법 제32조 제1항).  또한,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

야에 대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33조 제1항). 

 

2. 다운로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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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공정거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김상준 변호사 | 김우연 변호사 

 

1. 주요 내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2016년 2월 12일 공포되어 금년 8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이 고령화되고, 경제활력 저

하로 새로운 산업과 전문기업의 탄생이 지연되는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시행일로부

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 

 

특별법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사

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1조 내지 제25조). 

 

가. 지주회사 관련 특례  

 

첫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① 부채비율을 제한하고(자본총액의 200%) ②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두며(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③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4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가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합병, 분할, 설립 

                                       

4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김상준&idx=4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김우연&idx=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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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간 위 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유예합니다(제21조).  이에 따라 지

주회사는 ① 유예기간 동안 2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있고 ②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해

당하는만큼의 많은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도 자회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특례는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두고(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②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5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① 3년간 손자보유주식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고 ②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고 피출자기업 주식을 소유하

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

(제22조).  

 

셋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의 지분소유가 금지되고, 증

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만 허용됩니다.6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ⅰ) 피출자기업이 지

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고 (ⅱ) 각 승인기업이 피

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며 (ⅲ)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

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증손회사 100% 소유규제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제23조).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승인기업인 손자회사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50% 이상 출자를 하거나, 2개 이하의 승인기업(손자회사)이 증손회사에 50%씩 

공동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관련 특례  

                                       
5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6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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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ㆍ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 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호ㆍ순환출자를 당해 출자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7   

 

그러나 특별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과정에서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호ㆍ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해소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제24조).  

 

또한 공정거래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채무보증을 이미 받고 있는 회사가 채무보증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 또는 편입될 경

우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자금조달을 원

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

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에 동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연장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부실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  

 

2. 적용범위 및 유의 사항 

 

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과잉

공급’과 ‘사업재편’의 의미와 외연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제4조, 제2조 제2호 및 제4호).  따

라서 향후 본법에 따라 제정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행령 및 지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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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어, 기업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경영권

의 부정 승계,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에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

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승인 이후 이러한 사정이 판

명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3-2.pdf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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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예금자보호법 개정 

 

배성진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1. 주요 내용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22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액

보험(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의 최저보장금액 및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 

예금보험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변액보험 최저보

장보험금의 경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예탁받는 금원은 예금과 성

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ㆍ

기명날인ㆍ녹취 등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 마련되었고(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4항),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으로부

터 3년) 및 부보금융회사가 과오납 보험료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소멸

시효(납부한 날로부터 3년)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7항). 

 

개정조항 중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청구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2. 다운로드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배성진&idx=13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유정한&idx=106
http://www.jipyong.com/newsletter/56_201602/data/download/law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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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상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진흥세미나’

에서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의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김상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는 지난 12월 10일 베트남 

SCIC(국가자본투자공사)가 주최한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진흥세

미나’에서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의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

하고,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42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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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최승수 변호사,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음악콘텐츠법연구회’와 공저로 

‘음악콘텐츠와 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1월 4일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음악콘텐츠법연구회’와 

공저로 ‘음악콘텐츠와 법’을 발간하였습니다. 

 

음악콘텐츠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한 논문집으로, ‘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에 관한 최승수 

변호사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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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김성수 변호사, 금연강사 보수교육에서 ‘금연법규 및 소송사례’를 주

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월 21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칼리지에서 열린 금연강사 

보수교육에서 ‘금연법규 및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주최로 열린 '직무

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피력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피력했

습니다.  이날 논의자료는 향후 고용노동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이드북과 지침 제정

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이데일리 - [포토]정부 통상해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2015. 12. 3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4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299286609603768&DCD=A00701&OutLnkChk=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299286609603768&DCD=A007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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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심희정, 정철 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교육에서 ‘사외이사

의 감시의무’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정철 변호사) 

 

심희정, 정철 변호사는 지난 12월 9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

이사 교육에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178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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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최진숙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최진숙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는 지난 1월 21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

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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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행규 변호사, 한국거래소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 TF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1월 19일 한국거래소의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TF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TF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대

해 나라별로 구성되었고, 이행규 변호사는 베트남 담당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아시아경제 - 한국거래소,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 TF 출범(2016. 1. 19.) 

 

 

이행규 변호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기회의 땅, 인도차이나 반도’를 

주제로 강연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기회의 땅, 인도차

이나 반도’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5&div=3&idx=12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191052148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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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행규, 반정현 변호사,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1월호에 '자본시장법의 

현안 분석 (1) : 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 변화' 게재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이행규, 반정현 변호사가 함께 작성한 '자본시장법의 현안 분석 

(1) : 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 변화'가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제75호(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3&div=3&idx=12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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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정원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는 지난 12월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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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강호정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법인 지평 강호정 변호사) 

 

강호정 변호사는 지난 12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호정 변호사는 현재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로, 피해자보상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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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권순철 변호사, 신규변호사 실무연수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12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신규변호사 실무연수

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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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광선 변호사, M&A 경영지도사 과정에서 'M&A와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12월 15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M&A 경영지도사 

과정에서 'M&A와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엘지씨엔에스 법무세미나에서 '사내하도급 등 최근 

노동이슈'를 주제로 강연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12월 10일 엘지씨엔에스 법무세미나에서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등 최근 노동이슈'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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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배지영 변호사, '2016년 중동ㆍ이란시장 진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란 

법인설립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1월 20일 KOTRA에서 주최한 '2016년 중동ㆍ이란시장 

진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란 법인설립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배지영 변호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이슬람법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Tawarruq(이슬람 대출) : current issues and application’을 주제로 발표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12월 10일 ‘국제유가 하락과 중동 경제의 향방’을 주제로 개최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한국이슬람법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Tawarruq(이슬람 대출) : current issues and application’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아시아뉴스통신 - 중동 금융협력 방안 모색 'KIEP-이슬람법학회' 세미나 개최(2015. 12. 10.)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2&div=3&idx=13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37179&thread=10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37179&thread=10r02

